
           2016.3.29. *************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

과 신청서류를 검토 한 후 감면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.

       가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  

       나. 관계법령

          (1) 지방세특례제한법 
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사업에 직접에 사용하

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

        (2)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규정에 따

라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(취득세 감면세액의 20%)

       다. 신청서류 검토 및 감면 처리

          *************가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을 신축하고 지방세 감면신청

을 하여 확인한 바,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시설로 사용하고자 취득

하였기에 상기 법규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처리 하고자 합니다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부동산취득세 감면결정처리(************)

법 인 명 
****

********
법인등록번호 **************

주   소
*********

************
등기등록의종류 과세대상물건

물 건 지
*********

*******
신축

토지(㎡) 건물(㎡)

7,360,64

세    목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(비과세)세액 차인액 감면비율

취 득 세 10,959,595,390 2.8% 306,868,670 306,868,670 0 100%

농 특 세 306,868,670 20% 61,373,730 61,373,730 0 비과세



따로붙임 : 1.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서 1부

           2.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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